
■ 스웨덴 , 폐차 처리기준 강화

○ 스웨덴은 EU의 신규 폐차처리지침1)에 기초한 이행방안을 수립하고

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임

- 自國법과 EU 지침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한 뒤, 수정 초안을 내년 1월

에 의회에 제출해 200 1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 갈 계획임

EU회원국들은 지침 내용을 반영한 폐자동차 처리법규, 시행규정, 행정

절차 등을 200 2년 4월 2 1일까지 마련해야 함

- 스웨덴의 폐차 관련 규정은 전반적으로 EU의 신규 지침과 유사한 수준임

기본법의 골격은 이미 1975년에 수립되었으며 1998년에는 EU 지침보다

재활용목표를 높게 개정하였고(표 1) 제조자 책임규정까지 도입하였음

< 표 1 > 폐자동차 재활용 회수율 기준

항 목 스 웨 덴 E U 신 규 지 침

재활용 회수율
20 0 2년부터 8 5 % 이상
20 15년부터 9 5 % 이상

200 6년부터 85 % 이상
20 15년부터 95 % 이상

○ 스웨덴 정부는 1998년 이전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제조자 책임

을 소급 적용할 계획임

- 200 3년부터 일부 중금속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과 함께 모든 폐차시

설에 높은 환경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운영면허제도 시행할 계획임

- 자동차 소유주나 부지 소유주가 폐차를 처리장으로 이송할 경우, 州 공공기

금에서 1,500 스웨덴크로나(약 18만5,000원)를 지급하는 방안도 상정함

최근 스웨덴 정부는 버려지는 폐차 수가 급격히 증가해 처리에 어려움

을 겪고 있음

○ 폐차에 관한 제조자 책임제도에 따라 자동차업계는 폐차비용의

50 %를 지불해야 하므로 부담이 커질 것임

- 향후 EU 권역으로 확대 시행될 것을 대비해 폐차처리 시설을 현지에서

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등 대처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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